
















하천【 】

제 조 점 료 등 징수 감37 ( ) 하천① 청 하천점 허가

터 토지 점 료 그 하천사 료 징수할 수 다 다만, .

사 되어 는 하천 역 안에 제 조 제 항 제 호 제 호 터 제 호33 1 1 · 3 6

지 하천점 행 하는 경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생략( )②

하천 청 하천점 허가 지 아니하고 하천 점 또는 사③

한 에 하여는 그 점 료 등 에 상당하는 액100 120

상 징수할 수 다.

제 항 터 제 항 지에 점 료 등과 상 액 징수1 3④

등 통 정하는 안에 그 하천 청 하는

시 조 정한다· .

하천 청 하천점 허가 하는 에 제 조 제 항 각 호에33 1⑤

점 또는 사 다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에

는 통 정하는 에 라 제 항에 점 료 등 감1

할 수 다.

공 공공 그 공 적 하는 비 사업 경1. · ·

민경제에 중 한 향 미 는 공 사업 통2.

정하는 사업 경

해나 그 특 한 사정 본래 하천점 적 달3.

할 수 없는 경



제 조 하천수 사 허가 등50 ( ) 생략~ ( )① ④

시 지사는 제 항에 라 하천수 사 허가 에게 사· 1⑤

료 징수 할 수 다.

하천 근에 지하수 채취할 경 지하수 제 조에7⑥

지하수 향조사 결과 하천 수량에 향 미 는 것 정되

는 에는 하천 청 그 지하수 채취하는 터 제 항에5

하천수 사 료 징수할 수 다.

생략( )⑦⑧

제 항 제 항에 하천수 사 료 징수 감 에 하여는 제5 6 37⑨

조 제 항 터 제 항 지 규정 준 한다3 5 .

제 조 담 등 강제징수67 ( ) 또는 에 라 하는①

나 조 또는 에 처 생 는 담 점 료 사· ·

료 상 그 납 납 하여야 하는 가 납,

하지 아니하는 에는 가산 징수한다

생략( )②

담 점 료 사 료 상 그 납 납 하여야· · ,③

하는 가 그 납 한 지 납 하지 아니한 에는 또는 지

체납처 에 라 징수한다.

제 조 납 된 담 등 환68 ( ) 하천 청 납 된

담 점 료 사 료 상 그 납 환할 경· · ,

납 된 날 다 날 터 환하는 날 지 간에 하여

통 정하는 가산하여 환하여야 한다.

제 조 공 한 처 등70 ( ) 하천 청 다 각 호 어느①

하나에 해당하는 경 에는 에 허가 거나 승

에 하여 제 조제 항에 처 하거나 조 할69 1



수 다.

하천수량 족 또는 하천상황 경 득 한 경1.

공 에 한 피해 없애거나 줄 하여 필 한 경2.

하천공사 하 하여 필 한 경3.

토해양 제 항에 처 등 한 에는 지체없1②

그 지역 할하는 시 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· .

하천 시행【 】

제 조 점 료 등 징수42 ( ) 제 조 제 항에 점 료 등37 1①

산정 준 [ 표 과3 ] 같다.

하천 청 하천점 허가 터 매년 점 료 등②

전액 한 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점 료 등 만원. , 50

과하는 경 골 채취 적 하는 하천점 허가 경 에는(

그 채취 간 개월 상 경 만 해당한다 에는 연6 ) 100 6

여 연 회 에4 조 정하는 에 라

납 할 수 다.

하천 청 해당 연 점 료등 전년 점 료등보다③

상 증가 한 경 에는 그 증가 내100 10 100 25

에 점 료 등 낮 수 다 다만 골 채취 적 하는. ,

하천점 허가 경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 항 터 제 항 지 규정 에 점 료 등 징수에 필 한1 3④

사항 조 정한다.



제 조 상 징수43 ( ) 하천 청 제 조 제 항에 상37 3①

징수하 는 경 에는 그 행 조사한 후 조 정

하는 에 라 행 종 상 액 등 적

상 낼 것 통지하여야 한다.

제 항 통지 는 통지 날 터 내에1 20②

상 내야한다 다만 천 지 나 그 득 한 사 그. ,

간 지 상 낼 수 없는 경 에는 그 사 가 없어진 날 터

내에 내야한다7 .

하천 청 하천점 허가 지아니하고 하천 점 또는③

사 한 간에 하여 상 산정한다 경 그 간 회. 2

계연 상에 걸쳐 는 경 에는 각 회계연 산 한 상

합산한다.

제 항 터 제 항 지 규정 에 상 징수에 필 한 사1 3④

항 조 정한다.

제 조 점 료 등 감44 ( ) 제 조 제 항 제 호에 공 공공37 5 1 “ ·①

그 공 적 하는 비 사업 경 란 다 각, ”

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말한다.

해 복 한 경1.

2. 하천 청 시행하는 하천공사 그 에 하천 한 경,

가 또는 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지 보수3. ·

공사 한 경

가 또는 지 단체에 되는 공 물 하는 경4.

사 학 에 학 사 학 경 하는 경5. ·



전 또는 가안보 한 경6.

제 조 제 항 제 호에 통 정하는 사업 란37 5 2 “ ”②

전 공 시 전 통신시 가스공 시 또는 열수 시, , ,

하 한 사업 말한다.

제 조 제 항에 라 하천 청 다 각호 준에37 5③

라 점 료 등 감 할 수 다.

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하는 경 전액 제1. 37 5 1 :

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하는 경 감2. 37 5 2 : 2 1

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하는 경 해나 그 특3. 37 5 3 :

한 사정 정 고 하여 하천 청 정하는 비 에 라 감

제 조 하천수사 료 징수57 ( ) 제 조 제 항에 하천수 사50 5①

료는 다 각호 준에 라 산정한다.

전 수 에 하여 연액 원1. : 1 100 231㎥

농업 수 천 제곱미터에 하여 연액 원2. : 1 1 231

생활 수 또는 공업 수 한 수 원공사 제 조 제 항에3. : 16 2

라 토해양 승 한 또는 사 료

그 수 제 호에 또는 사 료4. : 3

② 하천수사 료 산정과 징수에 필 한 사항 조 정한다.

제 조 하천수 사 료 감58 ( ) 제 조 제 항에 하천수사50 9①

료 감 에 하여는 제 조 제 항 준 한다44 3 .

제 항에 하고 다 각 호 경 에는 하천수사 료1②

제한다.

하천 청 하천수사 허가 준 되는 량 에 하천1.



수 사 하는 경

하천수 사 가 한 수 원공사 제 조에 라 한 수 원공2. 16

사에 사 료 내는 경

제 조 납 된 담 등 환에78 ( )

제 조에 통 정하는 란 산 시행68 “ ”

제 조 에 말한다56 2 .

산 시행【 】

제 조 과 납 환가산56 2( ) 제 조 에 통 정51 2 “

하는 라 함 연 말한다” 6% .






